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80,080,139 29,402,404

일반회계 776,288,146 23,288,644

특별회계 203,791,993 6,113,760

공기업특별회계 143,075,789 4,292,274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6,735,949 1,702,078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86,339,840 2,590,195

기타특별회계 60,716,204 1,821,48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150,324 124,510

수질개선특별회계 74,559 2,237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1,319,059 39,57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187,530 5,626

주택사업특별회계 2,189,770 65,693

농공단지특별회계 3,250,958 97,529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87,316 2,619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815,334 114,460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46,704 1,40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5,565,186 466,956

도시개발특별회계 30,029,464 900,884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9,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506,57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

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